
기획재정부에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

령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제안배경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에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

다.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30% 인하 조

치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Ⅱ. 주요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1년 6월 11일

 (2) 제출방법

    통합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의견 제출 또는 아래 사항 기재한 의견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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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환경에너지세제과 , 변유호 

   ㅇ 전자우편 : Yooho471@korea.kr, namwonwoo@korea.kr 

   ㅇ 전화 : 044-215-4331 

   ㅇ 팩스 : 044-215-8069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붙임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Contact

김승옥 관세전문가

T 02-6011-3046
E sokim@esein.co.kr

안성호 관세전문가

T 070-4353-1529
E shahn@esein.co.kr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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